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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비 사용 내역보고

재 무 국



예비비 사용 내역보고

□ 재무국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말씀

드리겠습니다.

○ 2019년 5월에 1건 3억원을 예비비로

사용하였습니다.

○ 이는 2015년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이

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

우리시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함에 따라

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.



○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

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

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19. 6. 18

재무국장 하 철 승



참 고

예비비 사용 내역보고

 예비비 사용 개요
○ 2019년 5월 예비비 사용은 1건 3억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였음

-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(’19.1.2)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

강제조정결정내용을 수용하고 ’19.5.31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

【손해배상 소송 개요】

・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14492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의 소
・ 청구내용 : 재무과 직원(故 이○○, ‘15.11 사망)의 사망원인이 과중한 업무로

인한 스트레스임을 주장하며 직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

・ 당 사 자 : 신청인 이○○ 외 1(고인의 부모), 피신청인 서울특별시
・ 배 상 금 : 3억원(배상청구액 5억 4천만원)

 예비비 사용 내역
(단위 : 천원)

부
서
명

예산과목
예산액

금회 지출액
승인일자

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

예산

담당관
예비비 일반예비비

(801-01) 186,336,423 - △300,000

‘19.5.14

재무과 손해배상금 지급 배상금 등
(305) 300,000 -


